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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고시 제4-2-2조 제6호(가스렌지 배기닥트

설치금지)

전용보일러실에는사람이거주하는거실·주방등과통기될

수있는가스렌지배기닥트(후드)등을설치하지아니하여야

한다.

▶기준해설

가스렌지 배기닥트를 전용보일러실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

하는이유

거실로폐가스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주방에

설치된가스렌지

위의 배기다트

(후드)의끝을전

용보일러실로연결하여전용보일러실로가스렌지의배기가

스가배출되도록설치해서는아니된다.  그림과같이배기다

트(후드)를통하여전용보일러실안의폐가스가흘러들어와

사람이거주하는주방, 거실을오염시킬우려가있기때문인

것이다.

▶관련 사고사례 / 폐가스 역류로 인한 CO중독사고(2001

년 10월. 강원춘천)

●사고내용및원인

주방의 가스렌지 배기닥트(후드)의 끝이 전용보일러실(급기

구가종이로막혀서있었음.)로연결되어있었고, 가스보일러

배기팬이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일러가 가동되어 발생

한폐가스가실외로배출되지못하고가스렌지후드를통하

여주방(거실)으로흘러들어와일산화탄소(CO)중독으로취

침중이던일가족중3명이사망하고1명이중된된사고임.

●문제점

① 전용보일러실 안의 폐가스가 가스렌지 비기닥트(후드)를

통하여주방·거실로흘러들어갈수있는구조임.

② 가스보일러의 노후(배기팬이 작동하지 않음에도 가스보

일러가 가동(연소)되었음. 이 때에는 배기가스를 배출할 수

없으므로 가스보일러와 배기통의 연결 접속부(석고처리)로

폐가스가유출된것임)

③사용자의부주의(급기구를종이로막음)

▶관련질의회신

전용보일러실로연결된렌지후드에관한질의회신

강제급·배기식(FF)보일러가 설치된 보일러실에 거

실·주방 등과 통기될 수 있는 가스렌지 배기닥트(후

드) 등을설치하는것이가능한지여부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4-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급·배기식(FF)보일러가 설치된

실을동고시동조제5호에서규정하고있는전용보일러실로

보지 아니하여도 될 것임.(2002.3.22 안전공사 시설610-

0726)

보일러설비 2007·11100

보일러실에는부압(대기압보다낮은압력을

말한다)형성의 원인이 되는 환기팬을 설치

하지아니하여야한다.

▶기준해설

전용보일러실에환기팬설치를금지하는이유

전용보일

러실에 환기

팬설치를금

지하는 이유

는 배기가스

의역류를방

지하기 위한

것이다. 전용보일러실에 환기팬을 설치하여 강제로 전용

보일러실내의공기를실외로배출시키게되면전용보일러

실내는 부압(負壓: 주위보다 압력이 낮아진다.)이 형성된

다. 그러면, 아래그림과같이보일러의배기가스가전부

배기통을통하여실외로배출되지못하고보일러급기구

또는 배기통 이음부 틈새등을 통하여 빨려 나오게(역류)

된다. 그러면, 아래그림과같이보일러의배기가스가전

부개기통을통하여실외로배출되지못하고보일러급기

구 또는 배기통 이음부 틈새등을 통하여 빨려 나오게(역

류) 된다. 이배기가스로인하여전용보일러실내는오염이

되고연소에충분한신선한공기(산소)를보일러에공급해

줄수가없게된다. 이상태로어느정도시간이지나면불

완전연소가되고폐가스가유출되게되는것이다. 따라서,

전용보일러실은 환기팬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연

통풍력에의하여환기가되도록하여야한다.

▶관련질의회신

급기구및상부환기구를설치하는경우에관한질의회신

강제배기식(FE)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전용보일러실의급·환기를팬등을이용하

여강제로하는것이가능한지여부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4-2-2조 제4

호의규정에의하여전용보일러실의급·환기를팬

등을이용하여강제로하는것은가능하지아니함.(2002.

11. 4 안전공사시설610-3191)

기획 /가스사고사례

산업자원부고시제4-2-2조제5호 제6호 제7호

환기팬설치금지 가스렌지배기닥트설치금지등

산업자원부고시제4-2-2조제5호 제6호 제7호

환기팬설치금지 가스렌지배기닥트설치금지등

산업자원부고시제4-2-2조제5호 제6호 제7호

환기팬설치금지 가스렌지배기닥트설치금지등

산업자원부고시제4-2-2조제5호 제6호 제7호

환기팬설치금지 가스렌지배기닥트설치금지등

산업자원부고시제4-2-2조제5호 제6호 제7호

환기팬설치금지 가스렌지배기닥트설치금지등

산업자원부고시제4-2-2조제5호 제6호 제7호

환기팬설치금지 가스렌지배기닥트설치금지등

산업자원부고시제4-2-2조제5호 제6호 제7호

환기팬설치금지 가스렌지배기닥트설치금지등

산업자원부고시제4-2-2조제5호 제6호 제7호

환기팬설치금지 가스렌지배기닥트설치금지등

산업자원부고시제4-2-2조제5호 제6호 제7호

환기팬설치금지 가스렌지배기닥트설치금지등

산업자원부고시제4-2-2조제5호 제6호 제7호

환기팬설치금지 가스렌지배기닥트설치금지등

산업자원부고시제4-2-2조제5호 제6호 제7호

환기팬설치금지 가스렌지배기닥트설치금지등

산업자원부고시제4-2-2조제5호 제6호 제7호

환기팬설치금지 가스렌지배기닥트설치금지등

산업자원부고시제4-2-2조제5호 제6호 제7호

환기팬설치금지 가스렌지배기닥트설치금지등

산업자원부고시제4-2-2조제5호 제6호 제7호

환기팬설치금지 가스렌지배기닥트설치금지등

산업자원부고시제4-2-2조제5호 제6호 제7호

환기팬설치금지 가스렌지배기닥트설치금지등

산업자원부고시제4-2-2조제5호 제6호 제7호

환기팬설치금지 가스렌지배기닥트설치금지등

산업자원부고시제4-2-2조제5호 제6호 제7호

환기팬설치금지 가스렌지배기닥트설치금지등

출처/가스안전 발행/한국가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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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고시 제4-2-2조 제6호(가스렌지 배기닥트

설치금지)

전용보일러실에는사람이거주하는거실·주방등과통기될

수있는가스렌지배기닥트(후드)등을설치하지아니하여야

한다.

▶기준해설

가스렌지 배기닥트를 전용보일러실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

하는이유

거실로폐가스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주방에

설치된가스렌지

위의 배기다트

(후드)의끝을전

용보일러실로연결하여전용보일러실로가스렌지의배기가

스가배출되도록설치해서는아니된다.  그림과같이배기다

트(후드)를통하여전용보일러실안의폐가스가흘러들어와

사람이거주하는주방, 거실을오염시킬우려가있기때문인

것이다.

▶관련 사고사례 / 폐가스 역류로 인한 CO중독사고(2001

년 10월. 강원춘천)

●사고내용및원인

주방의 가스렌지 배기닥트(후드)의 끝이 전용보일러실(급기

구가종이로막혀서있었음.)로연결되어있었고, 가스보일러

배기팬이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일러가 가동되어 발생

한폐가스가실외로배출되지못하고가스렌지후드를통하

여주방(거실)으로흘러들어와일산화탄소(CO)중독으로취

침중이던일가족중3명이사망하고1명이중된된사고임.

●문제점

① 전용보일러실 안의 폐가스가 가스렌지 비기닥트(후드)를

통하여주방·거실로흘러들어갈수있는구조임.

② 가스보일러의 노후(배기팬이 작동하지 않음에도 가스보

일러가 가동(연소)되었음. 이 때에는 배기가스를 배출할 수

없으므로 가스보일러와 배기통의 연결 접속부(석고처리)로

폐가스가유출된것임)

③사용자의부주의(급기구를종이로막음)

▶관련질의회신

전용보일러실로연결된렌지후드에관한질의회신

강제급·배기식(FF)보일러가 설치된 보일러실에 거

실·주방 등과 통기될 수 있는 가스렌지 배기닥트(후

드) 등을설치하는것이가능한지여부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4-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급·배기식(FF)보일러가 설치된

실을동고시동조제5호에서규정하고있는전용보일러실로

보지 아니하여도 될 것임.(2002.3.22 안전공사 시설610-

0726)

보일러설비 2007·11100

보일러실에는부압(대기압보다낮은압력을

말한다)형성의 원인이 되는 환기팬을 설치

하지아니하여야한다.

▶기준해설

전용보일러실에환기팬설치를금지하는이유

전용보일

러실에 환기

팬설치를금

지하는 이유

는 배기가스

의역류를방

지하기 위한

것이다. 전용보일러실에 환기팬을 설치하여 강제로 전용

보일러실내의공기를실외로배출시키게되면전용보일러

실내는 부압(負壓: 주위보다 압력이 낮아진다.)이 형성된

다. 그러면, 아래그림과같이보일러의배기가스가전부

배기통을통하여실외로배출되지못하고보일러급기구

또는 배기통 이음부 틈새등을 통하여 빨려 나오게(역류)

된다. 그러면, 아래그림과같이보일러의배기가스가전

부개기통을통하여실외로배출되지못하고보일러급기

구 또는 배기통 이음부 틈새등을 통하여 빨려 나오게(역

류) 된다. 이배기가스로인하여전용보일러실내는오염이

되고연소에충분한신선한공기(산소)를보일러에공급해

줄수가없게된다. 이상태로어느정도시간이지나면불

완전연소가되고폐가스가유출되게되는것이다. 따라서,

전용보일러실은 환기팬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연

통풍력에의하여환기가되도록하여야한다.

▶관련질의회신

급기구및상부환기구를설치하는경우에관한질의회신

강제배기식(FE)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전용보일러실의급·환기를팬등을이용하

여강제로하는것이가능한지여부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4-2-2조 제4

호의규정에의하여전용보일러실의급·환기를팬

등을이용하여강제로하는것은가능하지아니함.(2002.

11. 4 안전공사시설610-3191)

기획 /가스사고사례

산업자원부고시제4-2-2조제5호 제6호 제7호

환기팬설치금지 가스렌지배기닥트설치금지등

산업자원부고시제4-2-2조제5호 제6호 제7호

환기팬설치금지 가스렌지배기닥트설치금지등

산업자원부고시제4-2-2조제5호 제6호 제7호

환기팬설치금지 가스렌지배기닥트설치금지등

산업자원부고시제4-2-2조제5호 제6호 제7호

환기팬설치금지 가스렌지배기닥트설치금지등

산업자원부고시제4-2-2조제5호 제6호 제7호

환기팬설치금지 가스렌지배기닥트설치금지등

산업자원부고시제4-2-2조제5호 제6호 제7호

환기팬설치금지 가스렌지배기닥트설치금지등

산업자원부고시제4-2-2조제5호 제6호 제7호

환기팬설치금지 가스렌지배기닥트설치금지등

산업자원부고시제4-2-2조제5호 제6호 제7호

환기팬설치금지 가스렌지배기닥트설치금지등

산업자원부고시제4-2-2조제5호 제6호 제7호

환기팬설치금지 가스렌지배기닥트설치금지등

산업자원부고시제4-2-2조제5호 제6호 제7호

환기팬설치금지 가스렌지배기닥트설치금지등

산업자원부고시제4-2-2조제5호 제6호 제7호

환기팬설치금지 가스렌지배기닥트설치금지등

산업자원부고시제4-2-2조제5호 제6호 제7호

환기팬설치금지 가스렌지배기닥트설치금지등

산업자원부고시제4-2-2조제5호 제6호 제7호

환기팬설치금지 가스렌지배기닥트설치금지등

산업자원부고시제4-2-2조제5호 제6호 제7호

환기팬설치금지 가스렌지배기닥트설치금지등

산업자원부고시제4-2-2조제5호 제6호 제7호

환기팬설치금지 가스렌지배기닥트설치금지등

산업자원부고시제4-2-2조제5호 제6호 제7호

환기팬설치금지 가스렌지배기닥트설치금지등

산업자원부고시제4-2-2조제5호 제6호 제7호

환기팬설치금지 가스렌지배기닥트설치금지등

출처/가스안전 발행/한국가스안전공사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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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고시 제4-2-2조 제7호(지하실 또는 반지하

실에설치금지)

가스보일러는지하실또는반지하실에설치하지아니하여

야한다. 다만, 폐식보일러및급배기시설을갖춘전용보

일러실에설치된반 폐식보일러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

니하다.

▶기준해설

지하실에설치하는것을금지하는이유

일반적으로지하실또는반지하실은환기가불량한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스보일러에신선한공기(산소)를공급하여

주지못하게되며, 이는폐가스발생원인이되기때문에설

치를금지하는것이다. 그러나, 폐식가스보일러의경우

에는항상신선한공기(산소)를외부에서공급하는구조이

므로지하실에설치하여도가능한것이다. 또한지하실이라

하더라도지상의외기와통하도록급·배기시설을갖춘전

용보일러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 폐식 가스보일러도

가능하다.

▶관련사고사례 / 배기통연결부이탈로인한 CO중독사

고(2001년 5월. 서울강동구)

●사고내용및원인

아파트의주방에설치된가스보일러배기통이보일러와완

전히 분리(이탈)된 상태에서 가동되면서 발생한 폐가스가

실내에체류되어잠자던피해자2명이일산화탄소(CO)중독

으로사망한사고임.

●문제점

① 강제배기식(FE) 가스보일러를 전용보일러실이 아닌 실

내(주방)에설치함.

◐산업자원부고시 제4-2-2조 제8호(가스접속배관의 종

류)

가스보일러의 가스접속배관은 금속배관 또는 가스용품검

사에합격한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를사용하고, 가스의

누출이없도록확실히접속하여야한다.

▶기준해설

1) 가스보일러의가스접속배관을금속배관으로하여야하

는이유

가스보일러는 사

용중과열의우려

가있기때문에금

속배관을 사용하

여야 한다. 따라

서. 열에 약한 저

압용고무호스(염화비닐호스)등은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2) 가스접속배관의종류

가스보일러에접속하여사용이가능한가스배관의종류는

다음표와같다.

[배관의 재료(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3장 제23

절을준용한다)]

▶관련질의회신

가스보일러의접속배관에대한질의회신

보일러의설치위치를외부로변경하는경우기존에

가스보일러의 가스접속배관으로 설치된 금속플레시

블호스를 건축물의 벽을 관통하는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지?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제4-2-2조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검사에 합격한 가스용금

속플렉시블호스는 보일러의 가스접속배관으로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별표7 제1호

사목(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벽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 및 부식방지피복을 하여야 하며, 보일러

가설치된곳에는동법시행규칙별표7 제4호가목의규정

에의하여조작하기쉬운위치에배관용밸브를설치하여야

함. (2006.9.20 안전공사연기610-30506)

◐산업자원부고시 제4-2-2조 제9호(제조사의 시공지침

준수)

이절에서규정하지아니한사항은제조자가제시한시공지

침에따라야한다.

▶기준해설

제조자가제시한시공지침을따라야하는이유

고시로정하는가스보일러설치기준은안전확보를위해준

수하여야하는가장기본적이고, 공통적으로적용할수있는

최소한기준이다. 고시에규정된기준외에도가스보일러를

안전하게설치·사용하기위해서는가스보일러의종류·제

조자·성능·설치장소·설치방법등에따라세부적으로반

드시지켜야할사항이있을수있다. 따라서, 고시에서규정

하지않더라도제조자의시공지침에규정되어있는사항을

준수하여설치하여야하는것이다.

▶시공지침서(K사)의예

▶관련질의회신

가스보일러의배기통최대설치길이에대한질의회신

가스보일러의배기통또는급·배기통을공동주택복

도를 통하여 외부로 배기가스가 배출되도록 설치할

경우배기통의최대설치길이를가스법령에서정하고있는

지?

가스보일러의배기통또는급·배기통최대설치길이

에대해서는도시가스사업법령에서별도로규정하고

있지아니함.

다만,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제4-2-2조제8호의

규정에의하여가스보일러설치시법령에서정하고았지아

니한사항은제조자가제시한시공지침에따르도록하고있

종류 명칭 KS

탄소강관

압력배관용탄소강관
보일러및열고환기용탄소강관
고압배관용탄소강관
고온배관용탄소강관
연료가스배관용탄소강관
배관용아크용접탄소강관

KS D 3562
KS D 3563
KS D 3564
KS D 3570
KS D 3531
KS D 3583

기타

보일러열교환기용합금강강관
배관용합금강강관
이음매없는니켈합금관
가스용금속플레시블호스

KS D 3572
KS D 3573
KS D 5539
KS D 3625,
가스용품

스테인리스
강관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보일러열교환기용스테인리스강관

KS D 3576
KS D 3577

동관 이음매없는동및동합금강 KS D 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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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고시 제4-2-2조 제7호(지하실 또는 반지하

실에설치금지)

가스보일러는지하실또는반지하실에설치하지아니하여

야한다. 다만, 폐식보일러및급배기시설을갖춘전용보

일러실에설치된반 폐식보일러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

니하다.

▶기준해설

지하실에설치하는것을금지하는이유

일반적으로지하실또는반지하실은환기가불량한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스보일러에신선한공기(산소)를공급하여

주지못하게되며, 이는폐가스발생원인이되기때문에설

치를금지하는것이다. 그러나, 폐식가스보일러의경우

에는항상신선한공기(산소)를외부에서공급하는구조이

므로지하실에설치하여도가능한것이다. 또한지하실이라

하더라도지상의외기와통하도록급·배기시설을갖춘전

용보일러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 폐식 가스보일러도

가능하다.

▶관련사고사례 / 배기통연결부이탈로인한 CO중독사

고(2001년 5월. 서울강동구)

●사고내용및원인

아파트의주방에설치된가스보일러배기통이보일러와완

전히 분리(이탈)된 상태에서 가동되면서 발생한 폐가스가

실내에체류되어잠자던피해자2명이일산화탄소(CO)중독

으로사망한사고임.

●문제점

① 강제배기식(FE) 가스보일러를 전용보일러실이 아닌 실

내(주방)에설치함.

◐산업자원부고시 제4-2-2조 제8호(가스접속배관의 종

류)

가스보일러의 가스접속배관은 금속배관 또는 가스용품검

사에합격한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를사용하고, 가스의

누출이없도록확실히접속하여야한다.

▶기준해설

1) 가스보일러의가스접속배관을금속배관으로하여야하

는이유

가스보일러는 사

용중과열의우려

가있기때문에금

속배관을 사용하

여야 한다. 따라

서. 열에 약한 저

압용고무호스(염화비닐호스)등은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2) 가스접속배관의종류

가스보일러에접속하여사용이가능한가스배관의종류는

다음표와같다.

[배관의 재료(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3장 제23

절을준용한다)]

▶관련질의회신

가스보일러의접속배관에대한질의회신

보일러의설치위치를외부로변경하는경우기존에

가스보일러의 가스접속배관으로 설치된 금속플레시

블호스를 건축물의 벽을 관통하는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지?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제4-2-2조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검사에 합격한 가스용금

속플렉시블호스는 보일러의 가스접속배관으로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별표7 제1호

사목(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벽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 및 부식방지피복을 하여야 하며, 보일러

가설치된곳에는동법시행규칙별표7 제4호가목의규정

에의하여조작하기쉬운위치에배관용밸브를설치하여야

함. (2006.9.20 안전공사연기610-30506)

◐산업자원부고시 제4-2-2조 제9호(제조사의 시공지침

준수)

이절에서규정하지아니한사항은제조자가제시한시공지

침에따라야한다.

▶기준해설

제조자가제시한시공지침을따라야하는이유

고시로정하는가스보일러설치기준은안전확보를위해준

수하여야하는가장기본적이고, 공통적으로적용할수있는

최소한기준이다. 고시에규정된기준외에도가스보일러를

안전하게설치·사용하기위해서는가스보일러의종류·제

조자·성능·설치장소·설치방법등에따라세부적으로반

드시지켜야할사항이있을수있다. 따라서, 고시에서규정

하지않더라도제조자의시공지침에규정되어있는사항을

준수하여설치하여야하는것이다.

▶시공지침서(K사)의예

▶관련질의회신

가스보일러의배기통최대설치길이에대한질의회신

가스보일러의배기통또는급·배기통을공동주택복

도를 통하여 외부로 배기가스가 배출되도록 설치할

경우배기통의최대설치길이를가스법령에서정하고있는

지?

가스보일러의배기통또는급·배기통최대설치길이

에대해서는도시가스사업법령에서별도로규정하고

있지아니함.

다만,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제4-2-2조제8호의

규정에의하여가스보일러설치시법령에서정하고았지아

니한사항은제조자가제시한시공지침에따르도록하고있

종류 명칭 KS

탄소강관

압력배관용탄소강관
보일러및열고환기용탄소강관
고압배관용탄소강관
고온배관용탄소강관
연료가스배관용탄소강관
배관용아크용접탄소강관

KS D 3562
KS D 3563
KS D 3564
KS D 3570
KS D 3531
KS D 3583

기타

보일러열교환기용합금강강관
배관용합금강강관
이음매없는니켈합금관
가스용금속플레시블호스

KS D 3572
KS D 3573
KS D 5539
KS D 3625,
가스용품

스테인리스
강관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보일러열교환기용스테인리스강관

KS D 3576
KS D 3577

동관 이음매없는동및동합금강 KS D 5301

Q

A

Q

A

11¿ø  2007.11.1 10:15 AM  ˘ ` 22



시공업계 최고의 정보지 105

조선 왕 독살사건

1장대윤과소윤그리고사림파사이에서

제12대인종1515~1545, 재위1544~1545년

《인종실론》1년6월17일(사망13일전)

삼공(三公)이주다례(晝茶禮)를지낸후대비전대비전에문안하려는일을중지하

기를청하나듣지않는다.

《인종실론》1년6월18일(사망12일전)

상이주다례를지내고대비에게문안하 다.

자전(慈殿)이어가를따른시종(侍從)·제장(諸將)에게술을먹이고또시종에게

호초를넣은흰주머니를내렸다.

●이질증세와주다례

야사(野史)는어김없이대비문정왕후(1501~1565년) 윤씨의인종(재위:1544~1545
년) 독살설을전하고있다. 야사가전하는내용은이렇다. 
“언제우리모자를죽일거요?”하며인종을핍박하던대비가하루는만면에웃음
을띠면서맞아주더니다과를내놓았다. 인종은계모윤씨가난생처음자신을반겨
주는것에감격해맛있게다과를먹었는데, 그후앓기시작하더니숨을거두었다는
것이다. 인종은계모윤씨가난생처음자신을반겨주는것에감격해맛있게다과를
먹었는데, 그후앓기시작하더니숨을거두었다는것이다. 인종이죽은후에는문정
왕후의아들명종(재위: 1545~1567년) 즉위하 고, 이어곧바로궁중내인종의지지
세력들이축출되고죽어갔다. 그죽어간세력중에는인종의인척뿐만아니라사화
의희생자인사람파도있었다.
이사실은당시사대부들이인종독살설을널리믿게되는구실이되었다. 인종독

살설은이렇듯인종의죽음과함께몰락하고죽어간세력들이제기한의혹이었다.
그리고여기에는문정왕후가조선의국가이념인성리학을무시하며불교를숭상했
다는점도 향을미쳤다.
명중때편찬된《인종실론》은물론인종독살설을언급하지않고있다. 《인종실론》

은인종은사인을중종의장례때지나치게슬퍼하여몸이상했기때문이라고주장

보일러설비 2007·11104

으므로설치하고자하는가스보일러제조자의시공지침을

확인해보기바라. (2004. 11. 1 산업자원부홈페이지)

◐산업자원부고시제4-2-2조제10호(시공표지판)

가스보일러를설치시공한자는그가설치·시공한시설에

대하여다음의시공표지판을부착하여야한다.

※유의사항

1. 가스보일러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시공하도록되어있습니다.

2. 가스보일러 시공자는「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건설산업기본법」제28조 및제44조에서는건설공

사 수급인 및 건설업자가 하자담보책임 및 손해배상책임

이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3.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후「도시가스

사업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시

공자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여부 확인 및 공급

전안전점검을실시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규격 : 12㎝×12㎝

●재료 : 100g/㎡의노랑색아트지에코팅한스티커

▶기준해설

1) 시공표지판을부착하여야하는이유

시공표지판을가스보일러에부착하게하여실명제를함으

로서부실시공을막기위한것이다. 즉, 시공자가누구인지

를확인가능하도록함으로서무자격자가시공하는것을방

지하고, 시공자에게책임감을갖도록함으로서부실시공을

예방하고자하는것이다. 가스보일러는전문가에의하여제

품검사를필한제품을설치기준에적합하게설치하여야사

고를예방할수있다. 따라서, 가스시설시공업에등록한자

가가스관련법령의제조기준에의하여제조한제품이거나

KS품을적합하게설치·시공하 다는시공내역을시간이

지나더라도한눈에알수있도록작성, 가스보일러에부착

하게하는것이다.

2) 시공표지판작성및부착방법

가스보일러몸체에시공표지판을부착하되쉽게확인이가

능하도록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

보일러, 시공내역에대하여시공표지판에가능한한상세히

기록하여야하며, 물에번지지않고오랫동안유지되는필

기구를사용하여야한다.

3) 시공표지판에유의사항을기재한이유

시공표지판에시공자의보험가입의무및도시가스사업자

의공급전안전점검·보험가입확인의무사항등을기재

함으로써가스사용자에게시공자및도시가스사업자의의

무사항을쉽게안내하기위함이다.(2006.12.29)

시공표지판

시
공
자

보
일
러

시
공
내
역

명칭 또는 상호

시공자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시공 관리자 성명 (전화번호)

제조자명

모델명 및 기종

제조번호

설치기준적합여부

시공년월일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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